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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8,000억원 축적 및

미군기지이전비용 전용의 문제점

평통사 미군문제팀

주한미군이 2002년부터 지금까지 방위비분담금 등 8천억 원을 축적하여 국내외 금

융기관에 예치한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됨. 주한미군 측은 이 자금을 미군기

지이전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음. 주한미군 측은 이렇게 축적한 자

금을 영내은행인 커뮤니티뱅크에 예치하였고, 커뮤니티뱅크는 이를 뱅크오브아메리

카 서울지점에 예치해 2006년 한해에만 300억원의 이자수익을 거뒀고, 2002년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이자수익은 총 1000여억원에 달한다고 함. 커뮤니티뱅크는 이렇게

발생한 이익 전부를 미 국방부로 송금했다고 함.

또한 방위비분담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는 방위비분담금이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집행되고 있음을 시인함.(통일외교통

상위원회, 「방위비분담협정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2007.3.)

이에 대해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방위비분담협정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면서 “방위

비분담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LPP협정)은 별개의 협정임에도 불구하고 분담

금 예산이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바, 정부는 향후 미측과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출함.

1. 주한미군이 방위비분담금 등에서 축적한 8,000억원은 불법자금임.

1) 국가재정법 위반

- 국가재정법은 정부의 결산을 국회에 제출(제61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회법에

서는 결산은 국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가재정법(예산회계법)은 회계연도 독립원칙(제3조)에 따라 예산의 이월을 원칙

적으로 금지(제48조 1항)하고 있고, 미리 예상된 명시이월과 불가피한 사유의 사고

이월 등에 한해 이월을 허용하고 있음.(제48조 2항, 제24조). 이월의 경우 명시이월

은 예산을 통해, 사고이월의 경우 결산을 통해 국회의 승인 및 의결을 거쳐야 함.

- 방위비분담금은 국방부 소관의 국방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결산도 국방부소관아래

이루어지므로, 주한미군 측이 2002년부터 방위비분담금 등에서 축적한 8,000억원이

합법적인 자금이 되기 위해서는 위의 국가재정법과 국회법에 따라 결산에 보고되고

국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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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2005년도 국방부의 방위비분담금 결산보고 어디에도 주한미군이 방위비분

담금 등에서 축적, 현금예치하고 있는 8,000억원은 있지 않음.(결산은 전년이월 등으

로 누적되므로 최근 결산보고의 이월액이 총 이월액과 같음. 2006년 결산은 현재

진행 중)

<표-1> 2005년도 방위비 분담금 결산 내역

                                                                       (단위 : 억 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전용

(조정)
이용

예산

현액
지출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고용원 인건비 3,241 0 -113
(-0.3) -254 2,874 2,874 0 0

군사건설 2,168 9 167 0 2,344 2,318 26 0.2

연합방위증강(CDIP) 583 347 -167
(-0.3) -0.5 763 393 365 5

군수지원 991 358 0 -20 1,329 733 589 7

합계 6,983 714 -113 -274 7,310 6,318 980 12

                                 자료 : 국방부, 「2005 회계연도 결산 주요사업설명서」

- 2005년도 국방부의 방위비분담금 결산내역에 따르면 차년이월액은 980억원인데

연합방위력증강사업(CDIP)와 군수지원 항목의 차년이월이 합해서 954억원이고 군

사건설비 이월이 26억원임.

그런데 CDIP와 군수지원은 현물지원이기 때문에 이들 이월금 954억원은 미국이

현금으로 예치할 수 없는 것이고, 인건비와 군사건설비는 현금지원이기 때문에 이

들 자금에서 예치가 가능한데 인건비는 한국인고용원에게 지불했기 때문에 군사건

설비를 주목해야함.

- 즉, 주한미군은 방위비분담금 등 현금 지원 항목인 군사건설비를 쓰지 않고 8,000

억원을 축적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결산보고에서 누락시켰고, 이월금 26억원을 제외

하고는 다 사용한 것으로 보고함.

-따라서 주한미군 측이 축적한 8,000억원은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지 않은 불

법 이월로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불법 자금임. 또한 결산도 허위로 보고하여 국가재

정법을 위반함.

2) 이자수익 1,000억원의 미 국방부 송금은 방위비분담협정 위반

- 월간 신동아 2007년 5월호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방위비분담금 등에서 축적한 8천억원을 주한미군사령부 영내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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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에 입금하였고, 커뮤니티 뱅크는 '뱅크오브아메리카(BOA) 군사금융부문'이 미

국방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미군 영내 은행임.

커뮤니티 뱅크는 계열사격인 BOA 서울지점에 약 6,500억원을 원화 양도성예금증서

(NCD) 형태로 재투자하였고, 커뮤니티 뱅크는 BOA 서울지점으로부터 연 4.3~4.5%

수준의 정기예금 이자를 지급받아 2006년 한 해에만 300억원의 이자수익을 올리는

등 지금까지 약 1,000억원의 이자수익을 취득함.

커뮤니티 뱅크는 미 국방부와의 계약에 따라 이 이자수익을 미 국방부에 송금하였

고, 이 자금은 미 국방부 일반회계에 세입으로 편성함.

- (이것이 사실이라면) 주한미군 측이 방위비분담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을 미 국

방부로 송금한 것은 방위비분담금을 주한미군의 주둔과 관련이 없는 경비로 사용한

것으로써 방위비분담협정을 위반한 것임.1)

3) 이자수익의 탈세

- 월간 신동아 2007년 5월호는 커뮤니티뱅크가 1천억원의 이자수익을 거두고도 세

금을 내지 않았다고 보도함.

- 주한미군지위협정은 법인 등의 초청계약자에 대해 시설이나 구역의 건설, 유지

또는 운영에 관한 합중국정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한해 면세혜택을

주고 있지만, 이외의 대한민국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를 면제하고 있지 않음.2)

- 커뮤니티 뱅크 위탁운영자의 법적 지위는 주한미군지위협정상 ‘초청계약자

(Invited Contractor)’로서 미군과의 공무가 아닌 영리행위를 할 경우 한국 정부에

세금을 납부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자수익 1,000억원에 대한 한미조세조약에 따른

세율 12%에 해당하는 세금 약 120억원을 포탈함.

8,000억원의 출처

- 주한미군 측의 불법축적 과정은 방위비분담금 항목인 군사건설비를 쓰지 않고 축

적한 것으로 보이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보도함.

- 방위비분담금 항목은 인건비, 군사건설비, 연합방위력증강사업(CDIP), 군수지원으

로 구성되는데 인건비는 100%, 군사건설비는 95%가 현금으로 지원되고 CDIP와 군

1) 2005년-2006년 적용 방위비분담협정 제1조 “대한민국은 이 협정의 유효기간 동안 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

와 관련된 특별조치로서 주한미군의 한국인 고용원의 고용을 위한 경비와 주한미군의 주둔에 관련되는 다른 

경비의 공정한 부분을 부담한다. 대한민국의 분담금은 인건비분담,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 연합방위력증강

사업 및 군수비용분담항목으로 구성된다.”

  2002년-2004년 적용 방위비분담협정 제1조도 위와 동일

2) 주한미군지위협정 제15조(초청계약자) 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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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원은 현물지원임.(군사건설비의 경우 5%는 현물지원, CDIP 중 설계비는 현금

지불 - 2002-2004년간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에 대한 이행약정, 2005-2006년간 방

위비분담금 특별협정에 대한 이행약정)

여기서 인건비의 경우 한국인고용원에게 지급되는 것이고, CDIP와 군수지원은 현

물지원이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축적한 자금은 현금지원인 군사건설비에서 축적한

것으로 보임.

-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방위비분담금 군사건설비 항목 총 지원액은 원화 1조 109

억원과 달러화 90.8 백만달러임.(원화기준 환산은 총 1조 1,225억원이고 이중 현금지

원액-95%-은 1조 664억원임.)

<표-2> 2002년 이후 방위비용 분담 내역

(단위: 백만달러, 억원)

구분

방위비 분담 항목 합 계

인건비 군사시설 CDIP 군수지원

지출기준
달러기준

환산
(백만달러)

원화기준
환산

(억원)규모 원화비율
(%)

2002 2,792억원 1,398억원
+26.4

604억원
+5.4

574억원
+27

5,368억원
+58.8 88 472 6,132

2003 3,015억원 1,627억원
+30.4

667억원
+5.9

603억원
+28.4

5,910억원
+64.7 88 557 6,686

2004 3,241억원 1,944억원
+34

765억원
+8.5

651억원
+29.8

6,601억원
+72.3 88 622 7,469

2005 2,874 2,494 430 1,006 6,804 100 - 6,804

2006 2,829 2,646 394 935 6,804 100 - 6,804

주 : 1) 표에서 억 원은 원화지출분, 수치만 있는 경우 달러 지출분

     2) 환율은 각 연도 예산편성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기준으로 환산

자료 : 한국국방연구원, 「06국방예산 분석⋅평가 및 07 전망」, 2006, 144 쪽

- 2002년부터 2006년까지 현금으로 지원된 방위비분담금 군사건설비를 사용하지 않

고 축적하였다면 8,000억원은 충분히 가능함.

2. 방위비분담금 미2사단 이전비용 전용의 불법·부당성

1). 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협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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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종래의 입장을 번복하여 방위비분담금

이 미2사단 기지이전비용으로 집행되고 있음을 시인함.

- LPP개정협정 제1조 2항 부록 가의 부속서 1(반환예정기지)의 표1(기지폐쇄)과 표

2(일부반환)에서는 반환기지와 반환연도, 대체시설자금지원 부담국을 명시하고 있

음. 이에 따르면 반환기지 31곳 가운데 22곳에 대해, 일부반환기지 3곳 중 1곳에 대

해 미국이 대체시설자금을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표4 별첨)

- 그런데 미국이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대체시설에 대해 한국이 지원하는 방위

비분담금이 사용된다면, 그것은 미국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부담하는 것

으로 미국이 부담키로 한 LPP 개정협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임.

2) 정부의 국회 기만

- 정부는 용산기지이전협정과 LPP개정협정의 국회비준 당시 ‘원인제공자 부담원칙’

에 따라 용산기지 이전비용은 한국이, 미2사단 이전비용은 미측이 부담하기로 하였

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고 해당 협정에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음. 국회는 협정문과

정부의 설명을 그대로 믿고 비준동의 함.

- 그런데 정부는 이제 와서 방위비분담금으로 미2사단이전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을

시인함. 이는 국회에 대한 고의적인 기만.

3) 국가재정법 위반

- 국가재정법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제45조)

-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도 부대의견으로 밝혔듯이 방위비분담협정과 LPP협정은

별개의 협정인데, 방위비분담협정에 따라 편성된 예산을 그와는 다른 별개의 협정

의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으로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것임.

3. “방위비분담금은 한국이 주한미군에게 준 것이므로 미국 돈”이라는 국

방부 주장의 기만성

- 국방부는 평통사의 질의에 대한 답변(2007. 3. 16)을 통해 “방위비분담금으로 지

원된 자금은 미측 계좌에 입금되는 순간 미측 예산이 되는 것이며, 이를 한국 정부

가 직접 부담하는 기지이전비용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함.

- 이는 방위비분담금협정을 통한 미2사단이전비용 지원을 정당화함으로써 불법적이

고 굴욕적인 협상의 결과를 감추기 위한 궤변임. 정부차원의 공식문서 등을 통해

정부 주장의 허구성을 밝히고자 함.



- 6 -

1) 방위비분담협정과 한미SOFA에 따르면 방위비분담금에 의해 건설된 시설물

과 비품 등의 소유권이 한국에 있다는 점에서 방위비분담금은 한국 돈임.

① ‘군사건설비’의 정식명칭은 지원 주체가 대한민국임을 명시하고 있음.

-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4개 항목 중 ‘군사건설비’로 약칭되는 항목의 정식명칭은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임. 이는 ‘군사건설비’의 지원 주체가 대한민국임을 분

명히 하는 것임.

② ‘이행약정’은 한국이 지원하는 시설물의 소유권이 한국에 있음을 보여줌.

-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한미간에 체결된 ‘방위비분담금 특별협

정에 대한 이행약정’(이하 이행약정)에서는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사업(이하

강조 편집자)으로 건설된 시설물과 개량물은 주한미군지위협정 제4조에 대한 합의

의사록 적용상 한국에 의해 제공되는 것으로 간주되며 주한미군지위협정의 목적을

위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면 대한민국에 반환되어야 한다.”3)고 규정하고 있

음.

- 또 방위비분담금의 다른 항목의 하나인 연합방위력증강사업에 따라 건설된 시설

물과 개량물에 대해서도 ‘한국에 의해 제공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

음4).

- 여기서는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사업으로 건설된 시설물과 개량물의 제공 주

체가 대한민국이라는 점과, 사용 목적이 종료되면 대한민국에 반환된다는 점을 명

시하고 있음.

- 이는 방위비분담금으로 건설된 시설물과 개량물의 소유권은 한국에 있으며, 미국

에게는 다만 한국이 제공한 시설물과 개량물을 사용할 권리만이 주어져 있다는 것

을 입증해 주는 근거임.

- 따라서 ‘방위비분담금은 미국돈’이라는 국방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 국방부가

이같은 궤변을 늘어놓는 이유는 잘못된 협상을 감추기 위한 술책임.

③ 미국 경비에 의한 시설과 비품은 미국 재산임.

- 주한미군지위협정 합의의사록 제4조 1항5)은 미국의 경비로 건립되었거나 건축된

3) 2005-2006년 적용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에 대한 이행약정」 2항 나

   2002-2004년 적용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에 대한 이행약정」4항 나

4) 2005-2006년 적용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에 대한 이행약정」 2항 다

5) 주한미군지위협정 합의의사록 제4조

1. 합중국에 의하여 또는 합중국의 위하여 합중국의 경비로 건립되었거나 건축된 모든 이동 가능한 시설 및 시설

과 구역의 건축, 확장, 운영, 유지, 경호 및 관리와 관련하여, 합중국에 의하여 또는 합중국을 위하여 대한민국으

로 도입되었거나 또는 대한민국에서 조달된 모든 비품, 자재 및 수용품은 계속 합중국의 재산으로 되며 또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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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가능한 시설과 자재 및 비품 등은 미국의 재산으로 규정하고 이를 반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즉 미국 정부 예산으로 건설된 시설과 개량물 중 이동 가능한

것은 미국의 재산으로 규정하고 미국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것임.

- 그러면 미국의 경비로 건설되었지만 이동 가능하지 않은 시설은 어떻게 되는가

의 의문이 남는데 이는 주한미군지위협정 제4조6)에서 밝히고 있음. 주한미군지위협

정 제4조는 합중국 정부는 시설과 구역의 반환 시 원상회복 의무를 지지 않고, 한

국정부는 미국의 경비로 건립되었거나 개량된 시설과 구역에 대해 보상의무를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 규정은 미국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재산의 처분에 관한 조항임. 즉, 동산은

미국 재산이므로 당연히 미국이 권리를 행사하고, 부동산은 미국 재산이지만 이동

이 불가능하므로 그 처분에 대해 한미가 원상회복 의무와 보상의무를 상호 면제하

도록 한 규정임.

④ 방위비분담금은 제공에서부터 반환에 이르는 전 기간과 과정에서 한국 돈임.

- 이를 종합해 보면, 방위비분담금에 의한 시설물과 비품의 소유권은 한국에, 미국

예산에 의한 시설물과 비품의 소유권은 미국에 있다는 점을 한미SOFA와 방위비분

담금협정이 명확히 구별하고 있음.

- 만약, 국방부 주장대로 방위비분담금은 미국에 넘어가는 순간 미국 돈이 된다면

방위비분담금으로 건설된 시설물과 비품도 미국 소유가 되어야 할 것임. 그러나 한

미SOFA와 방위비분담금협정은 방위비분담금에 의한 시설물이 한국 소유임을 분명

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방부의 주장은 거짓임.

- 따라서 방위비분담금은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과 그 이행약정, 그리고 한미SOFA

에 근거하여 볼 때, 미국 돈이 아니라 제공에서부터 반환에 이르는 전 기간과 과정

에서 한국 돈임.

2) 예·결산의 한국 국회 승인과 주한미군의 집행보고서 제출 의무화 규정은 방

위비분담금이 한국 돈임을 보여주는 근거임.

한민국으로부터 반출시킬 수 있다.

2. 본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에 의하여 제공되고 또한 본조에 규정된 시설과 구역 안에 있는 이동 가능한 모든 시

설, 비품 및 자재 또는 그 일부는 그들이 본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 때에는 언제든지 대

한민국에 반환되어야 한다.

6) 주한미군지위협정 제4조 시설과 구역 - 시설과 반환

1. 합중국 정부는, 본 협정의 종료시나 그 이전에 대한민국 정부에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에, 이들 시설과 구역

이 합중국 군대에 제공되었던 당시의 상태로 동 시설과 구역을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또한 

이러한 원상회복 대신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보상하여야 할 의무도 지지 아니한다.

2. 대한민국 정부는 본 협정의 종료시나 그 이전의 시설과 구역의 반환에 있어서, 동 시설과 구역에 가하여진 어

떠한 개량에 대하여 또는 시설과 구역에 잔존한 건물 및 공작물에 대하여 합중국 정부에 어떠한 보상도 행할 의

무를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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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분담금 예산과 결산을 한국 국회가 승인하고 있고, 이행약정에서 현금지원인

인건비와 군사건설비의 경우 그 집행보고서를 각각 한국 국방부 계획예산관실과 한

국 국방부 군사시설국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것은7) 방위비분담금이 한

국 돈이라는 것은 말해주는 것임.

- 국방부의 주장대로 방위비분담금이 미국계좌에 예치되는 순간 미국예산으로 된다

면 그 집행보고서를 의무화 할 필요가 없고, 그 결산보고를 국회의 승인을 받을 필

요도 없음.

3) 미국도 방위비분담금을 한국 부담으로 보고 있음.

- 라포트 전 주한미군사령관의 미 의회 증언을 보면 방위비분담금을 한국부담으로

계상하고 있음.

용산기지이전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협정 및 개정협정 체결 당시 주한미

군사령관을 역임했던 라포트 사령관은 미 하원세출위원회에서 주한미군의 기지이전

비용 80억달러 가운데 미국 부담은 6%며 이 정도만 부담해도 한국은 높이 평가한

다고 진술함.8) 당시 라포트가 하원 세출위에서 ‘영구기지로의 주한미군 이전에 소요

되는 자금전략’에 관해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주한미군의 영구기지로의 이전에는 80억 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된

다. 현재의 분석으로는 비용과 자금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즉 한국 정부

가 53%(42.4억 달러)를 부담한다. 또 민간업자 건설임대 방식(BTL)의 투자가 

20%(16억달러)를, 한국의 방위비 분담이 21%(16억달러)를 각각 차지한다. 

미국 군사건설세출은 6%(4.8억달러)를 차지한다.”9)

- 2003년 미 의회 GAO(예산정책국) 보고서도 방위비분담금을 한국부담으로 계상.

2003년 GAO 보고서는 LPP협정(개정전)에 대해 2002-2011년 사이 총비용은 22.6

억달러로 미국이 2.98억달러를 부담하고, 한국은 주둔국부담 건설(방위비분담금의

군사건설) 8.99억달러, 대체토지 구입비 1.68억달러, 대체시설 건축비 8.95억달러로

총 19.62억달러를 부담한다고 분석하고 있음.

4) 독일 사례도 방위비분담금이 주둔국 예산임을 보여줌.

- ‘독일연방공화국에 주둔중인 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북대서양조약당사국간에 체

결된 협정에 대한 보충협정’(이하 ‘독일보충협정’) 제51조에는 독일정부 재정으로 구

7) 2005-2006 적용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에 대한 이행약정 2항 가, 나

8) 오마이뉴스, 2006.1.25 ‘우린 6% 부담해도 한국은 높이 평가’

9) Statement of General Leon.J, Laporte before the House Appropriations Committee Sub-Committee on 

Military Qualitiy of Life, Veterans Affairs and Related Agencies, 200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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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하여 파견국(여기서는 미국)에 제공한 동산(動産)은 더 이상 필요치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독일당국에 인도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한편, 미국이 자체자금으로 행한 추가시설 중 잔존되어 있는 재산의 가치에 대해

서는 독일은 잔여가치(殘餘價値)를 미국에 보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이는 시설이나 비품 사용의 종료시 자금을 제공한 나라에 재산을 귀속시킨다는

규정임. 독일 사례는 미국이 투자한 시설에 대한 잔여가치 보상규정을 둠으로써 독

일이 제공한 방위비분담금에 의한 시설과 비품의 소유가 독일에 있다는 점을 더욱

분명히 보여주고 있음.

4. 계속되는 방위비분담금 증액은 미군기지이전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

1) 주한미군 측은 미군기지이전비용 확보를 위해 2002년 이후 방위비분담금 현

금지원 항목인 군사건설비(군사시설)를 대폭 늘려와

- <표-3>의 1999년도 이후 방위비분담 항목별 비율을 보면 1999년도부터 2001년도

까지는 4개 항목의 비율이 거의 일정함. 그러나 2002년도부터 현금지원인 군사건설

비 비율이 28.4%로 높아지기 시작하여 2006년도에는 군사건설비 비율 38.9% 차지

함. 2001년도보다 2006년도 군사건설비 비율은 21.3%에서 38.9% 상승, 거의 두 배

가까이 높아짐.

- 주한미군이 2002년부터 방위비분담금 군사건설비를 쓰지 않고 축적해 왔으므로

주한미군이 2002년부터 현금지원 항목인 군사건설비 비율을 높여온 이유가 현금을

축적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음.

- 주한미군은 2007년-2008년 적용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방위비분담금 증액 이유

의 하나로 2005년도에 방위비분담금이 삭감되어 인건비가 부족하게 되었다고 주장

해 왔고, 우리 정부도 이를 수용하여 2007년-2008년 적용 방위비분담금은 증액되었

음.

- 그러나 실제로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방위비분담금은 증액되었지만 인건비 비

율은 줄어들고, 군사건설비 비율은 높아짐. 방위비분담금이 삭감되었던 2005년도에

도, 동결되었던 2006년도에도 군사건설비는 유일하게 증가하였음.

이는 인건비가 부족하다는 주한미군 측의 주장이 방위비분담금을 증액하기 위한

허구의 주장임을 명백히 보여줌. 사실은 군사건설비를 더 많이 늘려 현금 축적을

더 많이 하기 위한 것이고 실제로도 그렇게 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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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1999년 이후 방위비분담 내역과 항목별 비율

(단위: 억원)

구분

방위비 분담 항목 합 계

인건비
(현금지원)

군사시설
(현금지원)

CDIP
(현물지원)

군수지원
(현물지원) 원화기준환산

1999

(%)

2,120

(48)

1,040

(23.6)

520

(11.8)

731

(16.6)
4,411

2000

(%)

2,326

(49.6)

1,054

(22.5)

527

(11.3)

777

(16.6)
4,684

2001

(%)

2,507

(51.3)

1,041

(21.3)

520

(10.7)

804

(16.7)
4,882

2002

(%)

2,792

(45.5)

1,741

(28.4)

674

(11.0)

925

(15.1)
6,132

2003

(%)

3,015

(45.1)

1,991

(29.8)

737

(11.0)

943

(14.1)
6,686

2004

(%)

3,241

(43.4)

2,352

(31.5)

867

(11.6)

1,009

(13.5)
7,469

2005

(%)

2,874

(42.2)

2,494

(36.7)

430

(6.3)

1,006

(14.8)
6,804

2006

(%)

2,829

(41.6)

2,646

(38.9)

394

(5.8)

935

(13.7)
6,804

주 : 1) 환율은 각 연도 예산편성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기준으로 환산

자료 : 한국국방연구원, 「06국방예산 분석⋅평가 및 07 전망」, 2006, 144 쪽의 

방위비분담 내역을 재구성

2) 한미양국의 방위비분담금 지속적 증액 합의와 미국의 75% 분담 요구

- 2007년 3월,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미 하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여

“(한미)양측은 비용분담을 평등한 수준에 도달시키려는 목표에 합의하였다”고 보고

함.

- 이는 2007~2008년에 적용되는 7차 방위비분담금협정을 통해 2007년에는 전년 대

비 451억원을 증액하여 7,255억원을, 2008년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로 한 데 이

어, 그 이후로도 방위비분담금을 지속적으로 증액하겠다는 것을 한국측이 동의했다

는 뜻임.

- 이를 근거로 미국은 앞으로도 방위비분담금에 대한 ‘균등한 분담’을 지속적으로

강요할 것임.

- 그런데 국방부 홈페이지는 “미국 측은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관철시키기 위해 미

군이 주둔하는 나라가 전체 주둔비용의 75%를 분담해야 한다는 미 의회의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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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세우면서, 중간목표로 주둔국의 50% 분담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10)

- 이는 ‘균등한 분담’은 중간 목표일 뿐,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방위비분담금 증

액을 요구할 것임을 국방부가 알고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임.

3) 방위비분담금협정은 미군기지이전을 위한 3중 지원협정

- 위의 방위비분담금 증액 추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액되는 방위비분담금은 미군

기지이전비용으로 집중될 것임.

- 방위비분담금이 폐지되거나 최소한 불법 축적한 만큼 대폭 삭감되어야 함에도 불

구하고 계속 증액되고 있는 것은 방위비분담금협정이 미군기지이전비용 마련을 위

한 통로로 악용되고 있음을 의미.

- 이는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을 통한 미군기

지이전비용 제공에 이어 방위비분담금협정이 또 다른 미군기지이전을 위한 협정이

되고 있음을 뜻함. 즉, 방위비분담금협정은 미군기지이전을 위한 불법적인 3중 지원

협정임.

5.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삭감하고, 불법 축적된 8천억 원을 환수해야

- 방위비분담금협정은 폐기해야 하고, 단기적으로는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전용되

는 부분을 전액 삭감해야 함.

-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불법적으로 축적된 8천억 원은 국고로 환수해야 하고, 불

법·부당한 이자 취득분 1천여억 원도 환수해야 함.

- 이자 수익 1천억 원에 대한 120여억 원의 탈세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추징하고,

관계자는 처벌해야 함.

10) http://www.mnd.go.kr/policyFocus/RedemptionOfCommand/index.jsp

http://www.mnd.go.kr/policyFocus/RedemptionOfCommand/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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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표-4> 2001∼2005년도 방위비 분담금 결산 내역

                                                         (단위: 백만 원)

주 : 1) 2005년도 단위는 억 원임  

 자료 ; 국방부, 「2005 회계연도 결산주요사업 설명서 」

편성액 전년
이월

전용
증감

이용
증감

사업
조정

예산
현액 지출액 차년

이월
불용
액

01

인건비 255,860 0 0 -5,160 0 250,700 250,700 0 0

군사
건설 101,409 0 15,394 0 240 117,043 117,043 0 0

CDIP 53,119 12,341 -7,557 -24 -328 57,551 39,173 18,378 0

군수
지원 82,966 28,692 -17,147 -194 7,584 101,901 82,846 19,055 0

소계 493,354 41,033 -9,310 -5,378 7,496 527,195 489,762 37,433 0

02

인건비 265,742 0 0 13,458 0 279,200 279,200 0 0

군사
건설 138,458 0 8,355 0 1,811 148,624 148,624 0 0

CDIP 70,452 18,378 -8,355 -4,679 -1,767 74,029 53,223 20,806 0

군수
지원 94,295 19,055 0 -8,891 18 104,477 79,905 24,572 0

소계 568,947 37,433 0 -112 62 606,330 560,952 45,378

03

인건비 302,299 0 0 -1,799 0 301,500 301,500 0 0

군사
건설 180,133 0 -13,408 0 -10 166,715 166,093 622 0

CDIP 73,628 20,806 -2,800 0 -20 91,615 61,052 29,563 1,000

군수
지원 98,876 24,572 2,773 0 -593 125,628 92,143 33,485 0

소계 654,936 45,378 -13,435 -1,799 -623 685,458 620,788 63,670 1,000

04

인건비 324,100 0 0 0 0 324,100 324,100 0 0

군사
건설 216,810 623 -16,400 0 26,298 227,331 226,361 933 37

CDIP 58,300 29,563 -6,000 0 -2,344 79,519 44,685 34,724 110

군수
지원 99,060 33,003 0 -1,165 -23,549 107,352 71,383 35,786 183

소계 698,270 63,189 -22,400 -1,165 405 738,302 666,529 71,443 330

05

인건비 3,241 0 -113
(-0.3) -254 2,874 2,874 0 0

군사
건설 2,168 9 167 0 2,344 2,318 26 0.2

CDIP 583 347 -167
(-0.3) -0.5 763 393 365 5

군수
지원 991 358 0 -20 1,329 733 589 7

소계 6,983 714 113 -274 7,310 6,318 98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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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 협정 부록 가의 부속서 1의 표 1, 표2

표 1: 기지반환

기지 반환연도 대체시설 자금지원

택시 어넥스 2003 불필요

캠프 킴 2008 대한민국

캠프 라구아디아 2006 주1 미합중국                

DRMO 부산 2005 대한민국

김포 우편시설 2005 미합중국

캠프 하우즈 2005 미합중국

캠프 스탠턴 2005 미합중국

캠프 에드워즈 2005 미합중국

캠프 게리 오웬 2005 미합중국

캠프 콜번 2007 미합중국

캠프 이글 2008 미합중국

캠프 롱 2008 미합중국

캠프 그레이 2006 미합중국

H220 2008 대한민국

캠프 하야리아 2005 주2 불필요

캠프 에세욘 2008 미합중국

캠프 홀링워터 2005 대한민국

캠프 카일 2008 미합중국

캠프 마켓 2008 대한민국

캠프 시어즈 2006 미합중국

캠프 자이언트 2005 미합중국

캠프 그리브스 2005 미합중국

캠프 님블 2008 대한민국

캠프 페이지 2005 주3 대한민국 

주한미해군사령부 포항파견대 2011 미합중국

캠프 캐슬 2006 미합중국

캠프 케이시 주4 미합중국

캠프 호비 주4 미합중국

캠프 레드 클라우드 주4 미합중국

캠프 스탠리 주4 미합중국

캠프 잭슨 2008 미합중국

# 주 1, 주2, 주3, 주4 설명 생략

표 2: 일부반환

위   치 반환 연도 대체시설 자금지원

오산 공군기지(베타사우스) 2003 불필요

캠프 워커(H-805) 2006 대한민국

오산 공군기지(알파사이트) 2008 미합중국


